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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W-CDMA R5(HSDPA)망을 본격 상용화함에 따라, 이에 알맞은 새로운 3G 

이동통신 속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도입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한 체계 인 연구사례를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속료 산정방안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3G 이동통신과 련된 기술, 

시장, 규제 측면에 한 통합 인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합리 인 속료 산정과 련한 3G 망 특성 상의 

여러 가지 기술  한계, 이동통신 시장의 발 속도의 가변성, 사 규제의 타당성 검증문제, 그리고 수집가능한 해

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즉각 인 원가기반 속료 산정방안 마련  용은 합리 이지 못하며, 해당 시장의 

성숙 는 All-IP망으로의 진화 이후로 속료 산정방안 개선시기를 미루는 것이 효율 임을 제안한다. 

Key Words : 3G, Interconnection, W-CDMA R5, HSDPA, Mobile Telecommunication

ABSTRACT

As W-CDMA R5(HSDPA) service became recently commercialized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new pricing methodology for the 3G mobile interconnec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However, it is hard to 

find any case of systematic study on it. In this paper, a synthetic investigation into the three aspects of new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 ― i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new interconnection pricing methodology. A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given the several 

technological limits of 3G, speed of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evolution, the problem of verifying 

ex-ante regulations’ validity, and the cases of some foreign countries, it is suggested that immediate revision of 

interconnection policy is not sensible and that the revision is more desirable to be postponed until the maturity 

of the 3G market or the adoption of All-IP network.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을 심으로 한 데이터서비스에 한 

사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통신서비스는 유·무선을 

막론하고 음성과 데이터의 복합서비스로 진화·발

해오고 있다. 특히 3G 이동통신은 기존의 2G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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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패킷기반망으로 구 된 데이터서비스 심의 

표 이기 때문에 속료 산정에 있어서 기존 음성

망 주의 원가산정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근

방식이 요구되며, 3G망 자체가 All-IP망 진화로의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 에서의 

합리 인 산정방안 도입은 더욱 난해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이동통신 속료 제도에서 가장 핵심 인 사안은 

음성·데이터 간 공통원가 배부기  마련과 속료 

수  결정 문제를 들 수 있다. 음성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가 무선구간에서 동일한 설비와 경로를 통하

여 제공되는 이동통신의 경우, 음성서비스의 망고도

화를 한 설비투자  발생비용과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신규투자  발생비용을 합리 인 

기 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동일한 망의 

이용에 따른 공통고정비용이 재 규제 상 서비스

인 음성서비스의 원가로 과다하게 배부될 경우, 

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속이용 사업자의 부담이, 소

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 음성서비스 이용자의 부

담이 그만큼 과다하게 증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속료 수  측면에서는, 3G 사업자는 통신산업 

특성 상 규모로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하여 투자보수율 규제방법에 근거한 속료 산정

방안 마련을 바라고 있지만, 2G망 사업자  유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상 서비스인 음성서비스 

측면에서의 2G, 3G 간 무차별성을 근거로 높은 

속료 부과에 반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러한 립을 마무리짓기 한 규제당국의 입장정리

가 필요한 시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3G 이동통신

망의 속료 산정방안에 한 체계 인 연구성과를 

찾기 힘들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3G 상용화에 나

선 국가들에서도 이와 련된 명확한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3G망에서의 객 이고 합리 인 

속료 산정방안을 도출하기 한 기 단계로, 속

료 산정과 련한 3G망의 기술, 시장, 규제 측면의 

문제 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음성·데이터 서비

스 간의 합리 인 공통원가배부방안 마련의 가능성

을 검증하고, 2G 비 합리 인 3G 속료 수  

결정과 련된 제반 문제 들을 검토하여 합리 인 

3G 속료 정산방안 수립을 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기술  측면 검토에서는 3G망에서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 간 공통원가배부방안과 련하여 

속제공사업자, 속이용사업자, 일반 가입자 등 모

든 시장참여주체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  배부

기  도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2G 비 3G 

음성 서비스의 제공품질 측면의 우  여부를 검증

하여 기술  요인에 의한 속료 차등  용의 가

능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 측면에서는 W-CDMA/HSDPA와 체재 성

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와이 로(WiBro) 서비스

의 상용화 추진이 3G 이동통신의 시장형성에 미칠 

향에 해 살펴보고, All-IP망으로의 진화과정에

서 기술진화속도  방향, W-CDMA/HSDPA의 시

장성숙 가능성에 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한다.

규제 측면의 검토에서는, 아직 미성숙 단계의 3G 

시장에 한 속료 규제 실시에 련해서 사 규

제의 타당성 여부에 한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 3G 속료 수  책정으로 인한 기존 2G 사업

자  유선사업자에의 향에 해서도 검토해보고, 

3G 속료 규제정책과 련한 해외 사례들도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바

탕으로 합리 인 3G 속료 산정방안 수립의 가능

성을 검증해보고 새로운 속료 규제의 도입시기에 

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술 측면 분석

2.1 W-CDMA 채 구조 검토

속료 산정 시 공통비용배부와 련하여 인과

계에 의거해서 체 가용무선자원의 사용비율에 따

라 음성·데이터 간 공통비용을 배부하면, 각 서비스 

사용주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합

리 인 배부기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G 이동통신망 속료 산정에서의 

공통원가배부를 한 배부기 자로 채 을 상정하고 

이에 한 검토를 통해 음성·데이터 서비스 간의 

무선자원  시스템 자원 유비율을 측정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채 은 음성·데이

터서비스 이용 시 무선자원 할당의 기본단 이자 

발신자와 착신자 간의 실제 경로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각 서비스에서 할당된 채 수가 곧 

사용된 무선자원 양을 결정짓는 객 인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CDMA에서는 기존 2G CDMA와는 달리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기법

의 채택으로 채  역폭의 가변  할당이 가능해

졌다. W-CDMA를 포함한 CDMA 기술에서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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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VSF

코드라는 채 화코드를 사용자 트래픽과 결합시켜 

역에 확산시키는데, 기존의 CDMA 방식에서 

사용하는 확산코드인 왈쉬코드(Walsh code)는 64비

트의 고정길이를 갖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확산된 

신호들은 모두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동일한 속도

로 송된다. 이러한 특징은 일정한 역폭만을 지

속 으로 보장해주면 만족하는 음성서비스 심의 

이동통신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데이터 통신의 

사용비 이 높아진 3G망에서는 가능한 한 짧은 시

간에 많은 데이터를 송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고

정 인 역폭만을 지원하는 기존의 확산방식을 고

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W-CDMA에서

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송속도를 지원

하는 채 을 할당하기 해서 OVSF기법을 이용하

여 <그림 1>과 같은 가변 인 길이의 확산코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W-CDMA FDD 방식에서는 4

∼512까지의 확산계수(Spreading Factor)를 사용하

여 15kbps∼1920kbps의 송속도를 지원한다. 가변

인 송속도 지원을 한  다른 방법인 멀티 

코드는 복수개의 지정 데이터 채 을 한 명의 사용

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역방향에는 동시에 

최  6개까지의 지정 데이터 채 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순방향에서는 규격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무선 용량에 맞추어 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지정 데

이터 채 의 수가 하게 조 될 수 있다
[4].

이러한 가변  확산코드의 사용  채 할당으로 

인해, W-CDMA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각 서비스가 

유한 채 수만으로는 음성·데이터 간의 무선자원 

유비율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각 사용자가 트래픽 

송 시 할당받은 채 의 확산계수에 따라 해당 채

이 사용한 무선자원량이 결정되지만 국 인 망

에서 모든 호에 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계산

그림 2. HSDPA 채 할당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W-CDMA의 채 할당구조와 더불어 

W-CDMA R5의 무선 속기술인 HSDPA에서는 고

속의 하향 패킷 송을 지원하기 해 기존 

W-CDMA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채 들을 정

의하여 사용한다. HSDPA가 기존의 W-CDMA보다 

월등한 하향 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가

용한 기지국 자원을 모두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HSDPA 용채 들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링크 응기술로 많이 사용되는 력제

어방법은 셀 내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을 하는 반면, 

HSDPA 채 은 기지국 가용자원 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입자의 무선상태에 따라 차별

인 역폭을 할당함으로써 무선환경이 좋은 치

의 단말에 보다 많은 자원사용을 허용하여 체

인 효율을 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해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H-ARQ 

(Hybrid Auto Request), Node-B 스 링 등의 링

크 응기법과 CQI(Channel Quality Indicator)를 통

한 무선환경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이 각 단말에 

한 자원할당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지국 내 가용자원을 가능한 모두 끌어

낼 수 있는 장 을 가지게 된 것이다.

HSDPA에서의 채 할당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확산코드를 할당할 수 있는 하나의 고속공용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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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 다수의 사용자가 시분할방식으로 해당 채

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속 패킷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림 2>의 시에서는 

SF=16을 사용하는 채  16개 가운데 반인 8개를 

HSDPA 용채 인 HS-DSCH에 할당하고, 이 채

은 3명의 사용자에게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W-CDMA R5 표 에서 HSDPA 용채 들은 기

존 W-CDMA 채 들과 달리 HS-DPCCH는 

SF=256, HS-SCCH는 SF=128, HS-PDSCH는 

SF=16과 같이 고정확산계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트

래픽 송을 한 물리채 인 HS-PDSCH는 SF=16

인 확산코드 16개  최  15개를 1개의 채 에 할

당할 수 있고 이것을 시분할 다 화방식(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도록 해서 최  14.4Mbps의 하향 송속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고속 공용채 을 다수의 사용

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HSDPA방식은 사용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  송속도를 획기 으로 

높인 장 이 있는 반면, 각 단말이 할당받아 사용하

는 무선자원량을 바탕으로 서비스별 무선자원 유

율을 알아야 하는 공통원가배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각 사용자들이 1개의 채  속

에서 필요에 따라 단속 으로 해당 채 을 사용하

기 때문에 각 단말에 할당되는 무선자원량을 측정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서비스별 공통원가배부기 을 마련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갖도록 한다.

2.2 음성품질 련 검토

이동통신 서비스의 음성품질 수 은 속료 수  

책정문제와 한 연 이 있는데, 만약 3G망을 통

한 음성서비스가 기존의 2G망 는 유선 화망을 

통한 음성서비스보다 체감 으로 확연한 우 의 품

질을 보장한다면, 3G 음성서비스의 속료 수 이 

2G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에 한 요한 근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통신에서의 음성

품질 수 은 각 시스템 표 에서 채택한 음성 부호

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음성 부호화란 음성 신호를 분석하여 잉여성분을 

제거한 후에 제거되지 않는 나머지 성분들을 다양

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서 음성의 송 는 장 등을 해 음성 신호를 

디지털 부호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음성 부호

화의 방법은 크게 형부호화, 보코딩(vocoding),  

그리고 혼성부호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무선구간에서 사용되는 부호화 방법은 혼

성부호화 기법이다.

혼성부호화 기법은 형부호화 기법과 보코딩 기

법의 장 을 결합시켜 8kbps 정도의 역에서도 

우수한 음질을 유지시켜 주는 부호화 방법으로, 그 

가운데 선형 측오차를 벡터 양자화하는 방식인 

CELP(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는 계산량은 

많지만 낮은 송률에서도 우수한 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 인 

CELP 알고리즘을 변형한 부호화기들이 여러 응용

분야에서 표 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특히 컴에서 

개발한 가변 송률 부호화기인 QCELP(Qualcomm 

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는 CDMA의 표  

부호화기로 채택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셀룰

러 방식의 CDMA 상용화 당시 8k QCELP 보코더

가 표 으로 사용되었고 PCS 도입 시에는 13k 

QCELP가 표 으로 채택되었다. 

EVRC(Enhanced Variable Rate Codec)는 1994

년 Bell Lab이 제안한 RCELP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루슨트, 노키아, 모토롤라, 컴 등 4개 회사가 

모여 제안한 부호화 알고리즘으로, 잡음감쇄기능이 

있어 통화  잡음이 심할 경우 상 으로 음성 

신호를 증가시키는 소 트웨어 인 방법을 통해 8k 

QCELP와 동일한 역에서 보다 뛰어난 음성 송

품질을 제공하여 재 국내 셀룰러 서비스의 표

부호화기로 사용되고 있다. PCS 서비스에서도 셀룰

러 진 의 EVRC 채택 이후 기존의 13k QCELP 

보코더가 음성품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주

수 효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추후 8k EVRC를 표

으로 채택하여 13k QCELP와 병용하고 있다.

W-CDMA에서는 GSM에서 표 으로 사용하고 

있던 AMR(Adaptive Multi-Rate) 방식을 표 으로 

승계했다. AMR은 4.75～12.2kbps 범 에서 비트 

에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송률로 작동하는 음성 

코딩 알고리즘으로 ACELP(Algebraic Code Excited 

Linear Predictive Coding)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GSM 시스템을 해 처음 개발된 후 진화된 GSM 

코어 네트워크(W-CDMA, EDGE, GPRS)에 기반한 

3세  무선 시스템에 의무 으로 사용하기 한 보

코더 표 으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채택하 다.

재 국내 이동통신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의 

3가지 부호화기 가운데 어떤 것이 보다 우수한 통

화품질을 제공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데이터 

www.dbpia.co.kr



논문 / 3G 이동통신망 출 에 따른 속료 정책의 개정 타당성에 한 연구

1103

그림 3. 2G/3G망 병용 시 구간별 음성품질

송률 측면에서 보면 AMR이 부분의 2G 사용자들

이 사용하는 8k EVRC보다 높은 송률을 사용하

기 때문에 더 높은 음성품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AMR의 최  

송률보다 더 높은 송률을 사용하는 13k 

QCELP와 8k EVRC와 사이에도 음성품질 우 에 

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 

방식에 한 MOS(Mean Opinion Score) 시험결과

를 살펴보면 3.5~4.0 사이에 QCELP, EVRC, 

AMR-NB(AMR Narrowband) 순으로 유사하게 

치함을 알 수 있다
[20]. 이것은 각 방식들이 서로 다

른 알고리즘에 바탕하고 있어 단순히 사용 역폭

만으로 품질우  여부를 단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한 음성품질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가

운데 하나인 MOS시험조차도 측정자의 주  단

에 근거한 방법이므로 그 결과를 완 한 객 성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즉, 통화품질

의 우수성이 ‘원음 그 로의 달’을 그 기 으로 

삼는지, 아니면 ‘이동환경에서의 렷한 음성통화’를 

기 으로 삼는지에 따라 평가 상의 우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코더의 송속도만을 통

화품질 단의 근거로 삼아 속료 수  책정의 근

거로 삼는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음성품질 문제는 2G망와 3G망의 병용으로 인해 

속료 수  책정에 한 다른 문제 을 발생시

킨다. <그림 3>은 발신망사업자(이하 A사)의 2G 

가입자가 착신망사업자(이하 B사)의 3G DBDM 

(Dual Band Dual Mode) 단말 사용자에게 음성호

를 시도한 경우에 한 음성 트래픽 내역에 한 

그림이다. 양 사업자의 2G에서는 EVRC 보코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  발신자의 음성 트

래픽은 A사의 2G BSC(Base Station Controller)에 

있는 보코더에 의해 8k EVRC 신호로 부호화되어 

핵심망 쪽으로 송된다. 이 신호가 B사의 3G망을 

거쳐서 Node-B를 통해 착신가입자에게 연결이 되

는 경우에는, B사의 MGW(Media Gateway)에 있는 

보코더에 의해 12.2k AMR 신호로 트랜스코딩되어 

착신단말로 달되고, B사의 2G망을 거쳐 BTS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에는, B사의 핵심망까지는 64k 

PCM 신호로 그 로 달된 후 B사의 BSC에 치

한 보코더에 의해 8k EVRC 신호로 변환되어 착신

단말에 달된다.

이 때, 보코더 간 음성품질의 차이로 인해 발신

자가 원하는 3G 통화품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각 보코더의 음성 트래픽 압축방식은 단순히 역

폭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근원  차이가 있기 때문

에 2G로의 착신이 음성품질의 열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번 경우와 같이 발신자가 2G

망에서 발신하는 경우에는 최  발생한 음성품질의 

수 이 8k EVRC 보코더에 의한 음성품질이므로 

비록 3G망으로 착신이 되어 AMR 보코더를 사용하

게 된다 하더라도 최  발생한 신호보다 더 향상된 

음성품질을 사용할 수는 없다.

결론 으로, 2G와 3G에서 사용되는 부호화 방법

의 근원  차이로 인해 3G의 음성품질이 2G의 그

것과 비교하여 확연한 우 에 있다고 단정하기 힘

들고, 3G 독립망 미비로 인한 2G망과 3G망의 병용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2G의 음성품질보다 뛰어난 

품질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서비스에 한 

속료 산정은 2G망과 3G망에 공히 용할 수 있

는 기술 립 인 방안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3 장비구조 련 검토

이동통신 속료 산정과 련해서 장비구조에 

한 문제는 이미 cdma2000 1x 서비스가 개시될 당

시 음성·데이터 간 공통원가배부기  마련에 한 

유선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립과 함께 

이슈로 부각이 되었던 문제이다. 기존의 2G 이동통

신망은 유선 화망과 동일하게 음성서비스에 으

로 맞춰진 구조로, 가입자망 구간을 무선 속망이 

신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속료 산정의 원칙면

에서 고정망과 다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x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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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dma2000 1X BSC 블록 구조 그림 5. W-CDMA RNC 블록 구조

기존의 2G망과 비교하여 데이터 부분이 획기 으로 

개선됨으로써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한 복합

망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고정망과 1x망

의 상호 속 시 유선사업자는 체 망 원가의 원가 

가운데 음성서비스 부분의 원가만을 반 한 속료

율을 책정하고자 했다
[9].

체 망 원가에서 데이터 부분을 분리하기 해

서는 먼  망 설비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음성 

용설비와 데이터 용설비, 그리고 공통설비로 구분

하고, 이 가운데 공통설비원가를 합리 인 기 에 

맞춰서 음성·데이터 부분으로 배부하게 되면 각 서

비스 종류별 속요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해서는 우선 으로 네트워크 상의 

모든 장비  블록들의 용도별 분류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먼  1x망을 살펴보면, PDSN을 심으로 한 

DCN(Data Core Network) 구간은 데이터 서비스를 

한 용설비라는 것에는 이동사업자와 유선사업자 

간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나머지 음성·데이터 서비

스가 함께 사용하는 공통설비의 분류에 해서는 

사업자별 이견이 있었다.

<그림 4>는 1x망에서 BSC를 심으로 하는 무

선 속망 구간을 하드웨어 블록별로 나타낸 그림으

로, 각 블록별 담당기능 분석을 통해 공통설비 여부

를 단해 볼 수 있다. 1x망에서 BSC단은 일반 

BSC와 GAN이라는 공통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GAN에는 패킷 데이터호를 처리하기 한 RPP가 

치해 있어 PDSN과의 정합을 통한 DCN과의 연

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무선 사업자 모두 이 설

비를 데이터 용설비로 악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BSM은 운용요원의 무선 속망 감시  운용을 

한 독립장비로 공통설비로 분류할 수 있다. BSC의 

경우 주요 하드웨어 블록별로 살펴보면, BSC의 

체 인 제어, No.7 신호처리  사용자 호처리를 

담당하는 BMP, 보코딩  교환기와의 정합을 담당

하는 TCB, 하드웨어 경보수집을 담당하는 HAB, 

ATM 교환기능  BTS와의 정합기능을 담당하는 

BAN, 그리고 호 설정  력제어에 필요한 시그

링 처리를 담당하는 ATP-S(ATP-Signalling)와 1x 

데이터호 처리를 담당하는 ATP-D (ATP-Data)가 

있다. 각 블록별 기능에 따라 서비스별로 분류를 해

보면, TCB블록은 음성 용, ATP-D는 데이터 

용, 나머지블록들은 공통설비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1x까지만 해도, 각 서비스별 하드웨어의 

원가비율을 공통원가의 배부기 으로 하여 음성·데

이터 서비스에 한 원가추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

했으며, 장비원가 비율이 아닌 다른 방법을 배부기

자로 삼는 경우에도 체 무선 속구간의 설비 

가운데 일부분만 공통설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통

원가 배부기 이 서비스별 원가배부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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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 개인  기업 가입자에 의한 무선데이터 매출

이 부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W-CDMA 무선 속구간의 하드웨

어 블록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RNC 내에는 RNC 

(Radio Network Controller) 운   제어와 No.7 

신호처리  사용자 호처리를 담당하는 RCS, ATM 

교환기능  하드웨어 경보를 담당하는 AIS, 사용

자 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RAS-T, RNC  핵심

망과의 정합을 담당하는 RAS-N, Node-B와의 정합

을 담당하는 RAS-B가 치한다. 별도의 공통랙인 

RCSI는 RNC#0의 서 랙으로 RNC들 간의 통신과 

클럭 분배기능을 담당한다. 1x BSM과 같은 운용 

 감시장비로는 URM이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MSC와 DCN으로의 정합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통합되고, 기존의 BSC에 치하던 보

코더 블록도 MGW로 옮겨졌기 때문에 RNC 단에

서 장비원가 비율에 따른 공통원가 배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른 배부기 자를 통한 공통원가 배부 

시 각 서비스별 계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향은 

기존의 2G, 1x망보다 훨씬 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으로, 3G망 장비구조의 통합  특성으로 

인해 장비구매원가 자체의 공통원가 배부기  선정

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임의의 배부기 자에 의한 

각 서비스별 사업자로의 향이 극 화되었다는 특

징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속료 산정방산 마

련 시 핵심사안  하나인 공통원가 배부기 을 둘

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립이 더욱 첨 해

질 것으로 상된다.

Ⅲ. 시장 측면 분석

2006년 6월부터 국내에 본격 상용화된 

W-CDMA R5 서비스는 기존 W-CDMA의 부진과

는 달리 세계 으로 높은 시장 유율이 기 되는 

서비스이다. 미국 시장조사기  Telecom Trends는 

2006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무선 네트워

크 시장이 2012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이 가운데 HSPA(HSDPA와 

HSUPA를 통칭)가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으로 망했다. Telecom Trends의 나키 제 리

(Naqi Jaffery) 수석 애 리스트는, "W-CDMA가 

속히 성장하면서 례없는 규모의 경제와 함께 장

비가격 감 효과를 가져왔다. W-CDMA에서 업그

이드 된 HSPA는 2012년까지 송속도 향상  

네트워크 용량 확장과 함께 실질 인 국제 표 으

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6].

그러나 이러한 낙 인 망에도 불구하고 

W-CDMA R5 서비스가 지 의 2G 서비스처럼 완

한 이동통신의 표 으로 자리잡을지는 여 히 미

지수이다. W-CDMA R5 기술은 표 화 단계부터 

All-IP망으로의 진화를 염두한 기술로, 처음부터 음

성 서비스가 아니라 이동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을 둔 표 이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기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상된다. 그러나 재 국내 무선 데이터서비

스 시장의 상황은 낙 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존

재한다.

<그림 6>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실 지표 

 망을 보면 무선인터넷 시장은 여 히 성장 추

세이지만, 성장률은 차 하락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한 무선 데이터서비스 매출에 포함된 문자

메시지(SMS)는 실제 무선인터넷과 큰 련이 없다

는 에서 제외해야 하며, 2006년 들어 이동통신사

들이 신규가입자나 단말기 교체 사용자들에게 각종 

통화료 정액제를 사실상 의무 가입시키고 있는 

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감소

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성인콘

텐츠 서비스 단 선언으로 향후 이동통신사의 무

선인터넷 매출 감소 요인은 더 늘어날 망이다
[11]. 

한 1x EV-DO 가입자수가 2005년 9월말 기 으

로 이미 1,200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기존의 EV-DO

와 차별화되는 W-CDMA만의 킬러어 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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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HSDPA 가입자수 망

(Killer Application)의 부재, 그리고 서비스 도입기

인 재 HSDPA의 하향 송속도가 1.8Mbps로 

EV-DO의 속도보다 오히려 느리다는 은 자칫 

W-CDMA R3/4와 같이 시장활성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재 

W-CDMA 가입자 황은 아직 조한 수 으로, 

본격 상용화가 1개월 정도 지난 2006년 7월말 기

으로 양사의 가입자 수는 모두 30,194명이다
[3]. 그

러나 이 수치 한 기존의 W-CDMA R3/4 가입자

를 포함한 수치로 실제 HSDPA 가입자 수는 매우 

조하여 정부  업계에서 상한 연내 30만명 유

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실제로 국의 

통신 규제· 략 컨설  기 인 오범(Ovum)도 2006

년 5월에 발표한 HSDPA에 한 망에서 <표 1>

와 같이 세계 인 추세에 비해 한국에서의 HSDPA 

시장확산은 조 은 더딜 것으로 상하고 있다.
[28]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1x EV-DO와 더불어 와이

로(WiBro)와 같은 신규서비스와의 경쟁은 

HSDPA 시장확산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상된다. 국 시장조사기  Juniper Research가 

2006년 5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세계 모바일 와

이맥스(mobile WiMAX) 가입자가 2007년 170만명

에서 2012년 2,13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망

했다
[26]. 한 이것은 데이터 서비스 심인 경우에 

한 상으로 결합상품으로의 진화 시 시장확산속

도는 훨씬 빠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바일 로드밴드 수요측면에서는 59.7%

 36.0%로 와이 로가 오히려 상 으로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9], 음성서비스와

의 결합만 가능해진다면 HSDPA 비 와이 로 서

비스의 단 이 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비욘드(beyond) 3G’, ‘3.9G’로 불리며 

W-CDMA LTE, MBWA (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와 함께 ITU가 4G의 유력 기술로 

선정할만큼 진보한 기술과 스펙으로 무장한 와이

로가 VoIP 는 2G 음성서비스와의 결합상품으로 

진화하게 되면 HSDPA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2006년 2월 유럽 와이맥스 사업자

인 WiMAX Telecom이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최

의 와이맥스 기반 음성 서비스인 'WiMAX FON'을 

출시했을 정도로 상용화 실 에 아무런 기술  제

약이 없기 때문에 정책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최근 LG텔 콤에서 추진 인 1x EV-DO 

rev.A(이하 EV-DO rA)도 향후 이동통신 시장발

방향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LG

텔 콤은 LG-노텔과 공동으로 EV-DO rA 장비를 

개발해 2007년 2분기 에 EV-DO rA를 재 PCS 

주 수 역에서 상용화할 것임을 발표했고, 정보통

신부도 이미 SK텔 콤과 KTF가 EV-DO rev.0 서

비스를 제공 인 선례를 들어 LG텔 콤의 EV-DO 

rA 서비스 추진에 정 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최  송속도 측면에서는 하향 3.1Mbps

를 지원하여 HSDPA보다 훨씬 뒤처진 것으로 보이

지만, 총 3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단되는 W-CDMA R5와는 달리 기존 2G 역에 

약 3,000억 정도의 상 으로 은 투자비로 구

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재 HSDPA만의 킬러

앱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단말기 확보문제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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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다면 시장 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 

지 까지 W-CDMA R5 시장확산에 해서 부정

인 시각을 심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상해보았다. 물론 우리나라  세계 이동통신시장

에 한 상 가운데 가장 우세한 의견은 

W-CDMA R5를 심으로 한 3G 시 의 본격 인 

개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지 의 시장상황은 2G의 도입시기와는 달리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기술표 들이 혼

재하는 상황이며, 특히 유선시장에서의 VoIP 확산

과 함께 와이 로에서의 VoIP 지원이 실화되면 

All-IP환경의 조기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유연한 결

합상품들의 출시가 가능해져서 W-CDMA R5를 

심으로 한 3G의 시장지속기간이 의외로 단축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HSDPA와 와이 로 

모두 KT와 SK텔 콤의 경쟁구도로 진행될 것이 확

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서비스로

의 투자집 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에 따라 새로운 속료 산정방안은 복잡한 시장

개상황을 면 히 검토한 후 행정  비용의 낭비와 

공정경쟁구도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도입시기

와 규제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규제 측면 검토

4.1 련 해외사례

지 까지 3G망 속료 산정방안에 련된 공식

인 입장표명이나 련보고서 발간을 한 나라는 

많지 않다. 호주, 국, 네덜란드 정도가 그 인데 

세 나라 모두 3G망 속료 규제에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와 련된 원론 인 

논리 제시 는 시장성숙기까지의 임시  방안을 

제시한 정도이다.

먼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주의 통합 규제

기 인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서 2001년 7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원가기  속료 산정이 합한 서

비스의 기 을 밝혔는데 그 기 은 다음과 같다
[25].

- 시장이 성숙되고 수요특성이 분명한 서비스 

- 상호 속이 경쟁에 필수 인 서비스 

- 시장 경쟁원칙에 의해 효율 인 속료 수 을 

조 하지 못하는 서비스 

한 ACCC에서는 2004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

를 통해 3G 음성서비스의 특성을 기술했는데, 

ACCC는 ‘3G의 시장도입기에는 서비스의 특성에 

해 알지 못했지만, 본격 인 도입 이후의 양상은 

2G, 2.5G, 3G 음성서비스가 서로 체  계에 

있는 경쟁재로 이들을 동일한 이동통신시장의 일부

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ACCC는 같은 보고서를 통해 ‘2.5G와 3G서비스는 

기존의 이동통신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들 한 기본 인 음

성·SMS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에서 이들 서비스는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한 부가 인 서비스로 비춰진다’라고 밝히며, 기

술 인 신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인

식되는 3G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24].

국내 3G 본격 상용화에 따라 이에 알맞은 속

료 산정방안을 도입하기 해서는 우선 속료 산

정 상 서비스로써의 의 3가지 기 들에 부합되

어야 하나, 아직 3G 시장의 미성숙으로 시장특성 

 경쟁상황의 추이를 알기 힘든 상태이고, 일반 소

비자들의 에서 3G서비스는 완 히 새로운 서비

스가 아닌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에 한 부가 인 

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으며, 호주의 사례처럼 차후 

2G와 3G의 음성 서비스 시장이 경쟁  계의 발

하는 경우, 2G와 3G에 한 규제는 동일한 원칙 

하의 규제방법을 동등하게 용해야 합리 인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단된다. 다시 말하면 시장특성

을 알 수 없는 서비스 도입기에 재 사용 인 

LRIC(Long Run Incremental Costs)와 같은 원가방

식의 속료 규제를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2G와 3G에 공

히 용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국과 네덜란드의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국의 통신규제기 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2006년 3월 30일 발표한 자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매 음성 착신 서비스 시

장의 경우 2G나 3G망과 무 하게 모든 개별 이동

망에서 발생하는 시장이고, 각 사업자는 자사망을 

이용한 착신시장에서 시장지배  사업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존하는 기술을 이용하

여 타 사업자의 망에서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

렵기 때문에 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이동사업자들은 자사 망 내에서의 

착신 서비스에 한 경쟁사업자가 없게 되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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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발신자 

지불방식제도(CPP, Calling Party Payment) 하에서

는 각 사업자가 자사 망 가입자에게는 렴한 요

을 부과하고, 타사 망으로부터의 상호 속에 해서

는 높은 요 을 부과하여 그 부담이 타사 망 가입

자 요  인상으로 반 되도록 해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리  바탕을 

근거로 Ofcom은 속료 규제개입의 합리성을 부여

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2G와 3G에 공히 용할 수 있는 새로

운 원가모델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의 원가모

델을 2G와 3G에 같이 용하겠다는 이유는, 각 망

으로의 착신이 발신자와 발신망 사업자의 의도와는 

상 없이 기술 인 문제로 인해 결정되고, 음성품질

에 한 한 구별불가할(indistinguishable) 정도로 동

일하기 때문에 두 망을 통한 음성착신 서비스를 동

일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33]. 

네덜란드 규제기 인 OPTA(Onafhankelijke Post 

en Telecommunicatie Autoriteit)도 이와 유사한 입

장을 취하고 있는데, 오범(Ovum)의 2006년 3월 보

고서에 따르면, OPTA는 속료 계산 시에 3G 음

성서비스 원가는 제외시키고 2G의 음성서비스 원가

만을 산정하여 이를 2G와 3G의 음성서비스 속료

에 동일하게 용하고 있다
[29].

아직 3G와 련하여 공식 인 규제입장을 표명

한 해외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에서 살펴 본 세 

나라 모두 기술 립 인 입장에서 2G와 3G 음성시

장을 동종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양측에 공히 용

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고, 3G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악

될 수 있는 시 까지 본격 인 규제 용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은 우리가 반드

시 참고해야 할 이라 단된다.

4.2 사 규제의 타당성 여부

2006년 6월부터 SK텔 콤과 KTF가 국내 

HSDPA 서비스의 상용화에 들어간 상황에서, 3G망 

속료 규제방안 마련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

한 상일 것이다. 그러나 3G 속료 규제개시 시

을 둘러싸고, 즉각 인 규제 도입은 아직 시장형

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 한 단이라는 의견

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한 합리  단 

기 을 제시하기 해 이 장에서는 사 규제의 타

당성에 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통신서비스의 규제는 근방식에 따

라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와 행 규제

(behavioral regulation)로 구분하고, 행 규제는 다

시 사 규제와 사후규제로 세분화된다. 행 규제를 

사 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하는 기 은 첫째, 시장

의 경쟁상태를 기 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둘째, 정

부개입단계를 기 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이  단계에서 

행해지는 규제를 사 규제로 보고,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난 이후에 행해지는 규제를 사후규제로 규정하

는 방식으로, 일반 인 진입규제와 독 요 규제는 

사  규제에 해당되며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경쟁행

에 한 규제는 사후규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서, 이 기 에 의한 사 규제는 시장경쟁이 활성화

되기 이 에 행해지는 규제로, 자연독 과 같은 시

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에서 자발  경쟁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경쟁의 효과를 인 으로 유도하기 

한 조치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정부개입단계를 기 으로 하는 구분방법은, 사회후

생의 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이 의 원인  행 들에 한 규제를 사 규제로 

보고, 사회후생 해행  자체에 한 규제를 사후

규제로 보는 것으로, 이 때 사 ·사후의 개념은 상

 개념이 될 수 있다[5].

재 규제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조기 활성화  

공정경쟁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 을 모두 달성하

기 해 사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극 활용하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정보통신부도 2006년 7월 

12일 ‘2006년도 이용약  인가 상 사업자 지정 고

시’에서,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 를 유도하며 사업자 간 경쟁 진을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구하기 한 조

치의 일환으로 3G 신규서비스인 HSDPA를 이용약

 인가 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제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 콤과 KTF 양 사업자 모

두 요 변화나 이용약  수정 시 신고만으로 자유

롭게 처리할 수 있게 다. 비록 향후 SK텔 콤의 

2G 시장지배력의 3G 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SK텔 콤의 시장지배  사업자 지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붙 지만, 이 결정을 통해 아

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신규 통신서비스에 해

서 표 인 사 규제방법인 시장지배  사업자 지

정을 통한 요 규제를 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으로의 

변화는 사 규제 자체가 신 인 서비스의 도입에 

한 시장진입  투자에 한 유인을 떨어뜨리는 

www.dbpia.co.kr



논문 / 3G 이동통신망 출 에 따른 속료 정책의 개정 타당성에 한 연구

1109

그림 7. 2G/3G 속료 차등 용 시 호 흐름 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 규제는 표  그 로 ‘ex-ante(어림짐작의)’ 성

격도 지닌 규제방법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모

두에게 합리성을 납득시키기 힘든 단 을 지니고 

있다. 오범(Ovum)도 2006년 7월 4일 ‘Maximising 

IC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통신서비스 

규제가 사후규제 심으로 환돼야 한다는 주장하

면서, 통신 산업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규제와 리 

주의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주도  정

책으로 환해야 한다고 지 했다
[18]. 

이와 같은 사후규제 심으로의 정책추세에 비추

어 3G망 속료 규제도입시기를 생각해 보면, 기존 

이동통신망과 근본 으로 패러다임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통신망인 All-IP망으로의 진화과정에 있는 

3G 이동통신망에 한 속료 산정방안 수립문제는 

재의 이동통신시장이 앞으로의 발 속도  방향

을 정확히 측하기 힘든 상태인 만큼 이제 막 본

격 인 3G 상용화에 들어간 국내 상황에서 규제정

책 마련을 한 당장의 노력보다는 시장성숙도  

기술발 동향을 면 히 검토하여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장 활성화를 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4.3 속료 수  문제

2G 이동통신망이 국 인 커버리지를 갖고 있

는 부분의 선진국 시장에서는 당분간 2G와 3G망

의 병용으로 인한 속료 수  문제가 이슈로 제기

될 것이다. 이미 망 효율성을 달성한 2G망에 비해 

3G망은 효율성 측면과 투자보수 문제로 더 높은 

속료 수 을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원가기반 속료 규제에 의해 속료 수

을 책정한다면, 시장 기의 불충분한 시장규모로 

인해 모든 기지국을 커버리지 용량만으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유휴용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효율

인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의 증

분비용은 사실상 0원 수 이 될 것이고 증분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기 까지는 비 실

인 수 으로 높은 속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게 

망 세 별 속료의 차등이 발생하게 되면 두 종류

의 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착신사업자는 타 사업

자들로부터의 인입호들이 보다 높은 속료가 책정

이 되어 있는 3G망으로 착신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림 7>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A망 가입자

가 2G망을 통해 B사의 3G 가입자에게 화를 하

는 경우, B사는 α만큼의 추가  속료 수입을 획

득하기 해 가능하면 3G망을 통해 착신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  검토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2G와 3G에서 사용되는 보코더의 음성품질 

우 를 확실하게 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발신자가 2G망에서 발신했기 때문에 2G 

보코더의 음질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

라서 어느 망으로 착신되던 간에 발신자는 2G망 음

성품질로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B사는 자신에

게 유리한 쪽으로 착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

러한 B사의 선택에 해 발신자와 A사는 어떠한 

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2G 망사업자, 

유선사업자  해당 망 발신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추가  효용 없이 속료의 부담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은 앞서 살펴본 국 Ofcom

의 보고서에서도 각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사 망의 

착신시장에서 독  사업자로 규제 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언 된 바 있으며
[33], 3G 속료와 

련한 입장을 표명한 나라들이 모두 기술 립  

속료 규제 입장을 밝힌 요한 원인  하나이다. 

그러나, 2G와 3G 간 속료 수 이 동일하게 책

정되는 경우에도 여 히 문제는 존재한다. 이미 효

율성을 달성한 망과 동일한 수 의 속료만을 받

게 된다면 많은 기고정비용이 요구되는 장치산업

이라는 통신산업의 특성 상 신규투자유인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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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서 자칫 통신산업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는 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3G망에 용될 

속료 규제정책에서는 사업자들의 신규투자를 진

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을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가장 요한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상호 속제도는 통신산업 체의 효율성을 극

화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해 반

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특히 상호 속의 가로 지

불되는 속료는 속제공사업자의 요한 수입원인 

동시에 속이용사업자의 결정  비용이 되어 사업

자 간의 상  경쟁력을 가름하는 요한 요소

이다. 한 속료 수 에 따라 소매요 의 수 도 

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속료 산정방안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3G W-CDMA R5는 기존의 이동통신망과는 달

리 무선 속망부터 핵심망까지 All-IP망으로의 진화

를 염두한 데이터서비스 심의 기술표 으로 기존

의 2G망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새로

운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망 도입과 

련하여 합리 인 속료 산정방안 마련을 한 

논의를 수행하는 것은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통신산업 련 주체들의 효용과 련된 매우 요

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 인 연구결과물을 찾기 

힘든 3G 이동통신망 속료 산정방안 문제들에 

한 다각 이고 입체 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속

료 산정방안의 도입시기  2G 비 합리 인 속

료 수 과 련된 문제들을 논의해 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  효용을 극

화할 수 있는 합리  정산방안 마련을 한 기  

자료와 논리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논의 결과, 재의 여건 속에서는 합리

인 3G망 속료 산정방안의 즉각 인 도출이 어

렵다고 단된다. 하지만, 차후 All-IP화가 달성되는 

시 부터는 공통원가배부를 비롯한 합리  속료 

산출문제가 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향후 All-IP 환경에서 VoIP 방식의 음성 

서비스가 이동통신시장에 도입되면 사용량 기 의 

속료 산정방식이 가입자 당 1,500원으로 결정된 

인터넷 화 상호 속료처럼 근본 으로 다른 형태를 

갖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 과 같은 과

도  시기의 속료 산정은 사업자 간 의에 의한 

방법이나 3G망에 한정된 수입배분방식의 임시  도

입 는 2G 속료 산정방안의 3G 보정 용 등의 

방법 활용을 통해 산정방안 마련을 한 과도한 행

정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효율 인 단일 것

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기술  제약조건들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투입을 지양하기 해, 3G 독립망이 구성되어 2G

망와의 병용이 불필요해지고 규제정책의 용이 가

능할 만큼의 충분한 시장규모가 형성된 시  이후

로 속료 규제도입 시기를 연기할 것과, 사후규제

를 이용한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시장 내에서의 합

의를 통한 사업자 간 속료 정산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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